
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9의3] <개정 2025. 10. 1.>

평균 배출량 산정방법 등(제71조의2제4항 및 제71조의3제5항 관련)

1. CVS-75 모드

  가.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

    1) 2015년 12월 31일까지

     [∑(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×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) + 

(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× 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

기관가스 배출값)] ÷ 전체출고량

    비고

    가)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수소 배기관가

스 기준값은 별표 17 제1호바목 기준 1, 2 및 같은 호 사목 기준 1, 2의 

경우 ‘가’란의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을 사용한다.

    나)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하이브리드 탄화수소 배기관가

스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달리 적용하되, 

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    다) 자동차제작자가 24만㎞의 배출가스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경자동차, 소형

승용자동차(다목적형 자동차는 제외한다), 1.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에 대

하여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다음의 기준을 사용한다.

    라)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

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.

    2) 2016년 1월 1일 이후

     [∑(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× 배출기준별 ‘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

화물’ 기준값) + ∑(배출기준별 하이브리드 자동차 출고량 × 배출기준별 하이

브리드 ‘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’ 배출값)] ÷ 전체출고량

    비고

    가) 별표 17 제1호사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배출기준별 탄화수소(배

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은 별표 17 제1호사목의 ‘나’란의 탄화수소

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을 더하여 적용한다.

    나) 자동차제작자가 24만km의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보증기간을 적용할 경우 

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배출기준별 탄화

기준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기준값

기준 1 0.037g/km

기준 2 0.019g/km

기준 3 0.005g/km

기준 4 0g/km



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기준값에 0.003g/km를 빼서 적용한다.

    다)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 계산 시 하이브리드 탄

화수소(배기관가스) 배출값은 전기동력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에 따라 

달리 적용하되,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    라)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

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정한다.

  나.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

    1) 2015년 12월 31일까지

     [(해당 연도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허용기준) - (자동차제작자가 달

성한 탄화수소 배기관가스 평균 배출량)] × 전체출고량

    비고

    가)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

산정한다.

    나) 각 제작사별 차이분 및 초과분을 산정할 때에는 경자동차, 소형승용자동차

(다목적형 자동차를 제외한다), 1.7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

과분과 1.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, 중형화물자동차, 중형승용자동차, 다목

적형 소형승용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다.

    2) 2016년 1월 1일 이후

     [(해당 연도 ‘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’ 평균 배출허용기준) - (자동

차제작자가 달성한 ‘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’ 평균 배출량)] × 전

체출고량

    비고

    가)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

산정한다.

    나) 각 제작사별 차이분 및 초과분을 산정할 때에는 경자동차, 소형승용차, 1.7

톤 미만 소형화물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과 1.7톤 이상 소형화물자동차, 

중형화물자동차, 중형승용자동차의 차이분 및 초과분을 더하여 산정할 수 있

다.

    다) 별표 17 제1호사목 및 아목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2015년 12월 

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차이분 및 초과분은 그 값에 3배를 곱하여 2016년 

1월 1일부터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다.

2. CVS-75, US06, SC03 합산 모드

  가. 평균 배출량 산정방법

    [∑(배출기준별 자동차 출고량 × 배출기준별 ‘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

물’ 기준값)] ÷ 전체출고량

   비고



   1) 자동차제작자는 개별 차종에 대한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

기준값을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하되, 개별 차종의 기준값은 0.112g/km 이하

이어야 한다.

     CVS-75 모드 배출량 × 0.35 + US06 모드 배출량 × 0.28 + SC03 모드 배출량 

× 0.37

   2) 결함확인검사 시에는 SC03 모드 배출량은 CVS-75 모드 배출량을 적용한

다.

   3) 결함확인검사 시에는 자동차제작자가 1)에서 정한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

질소산화물 기준값을 적용하되,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은 

경자동차, 소형 승용ㆍ화물자동차, 중형 승용ㆍ화물자동차 중에서 제작차 인증

을 받은 다음 해부터 2년 이내에 출고되는 차량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가 

정한 개별 차종의 기준값에 1.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.

  나.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방법

    [(해당 연도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허용기준) - (자동차

제작자가 달성한 탄화수소(배기관가스) 및 질소산화물 평균 배출량)] × 전체출고

량

   비고

   차이분 및 초과분은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

정한다.


